
전산세무2급  
실기  제8강 부가세신고서   



 부가가치세신고서 작성방법  
1)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 

 
 
 
 
 
 
 

 
 
 

구분 내용 

[과세]세금계산서 교부분 •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 중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매출액 입력  
• 매입매출전표에서 [11.과세]로 입력한 매출액 자동으로 반영 

[과세] 매입자발행세금계
산서 교부분  

• 매입자가 직접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행한 경우 그 매출액을 입력 
 

[과세] 신용카드.현금영수증 •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과세거래 중 신용카드 매출전표.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거래를 입력  
• 매입매출전표에서 [17.카과][19.현금과세]로 입력한 매출금액이 자동으로 반영  

[과세] 기 타  •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 중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거래 및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거래의 
매출액 입력  

• 매입매출전표에서 [14.건별][15.종합] 으로 입력한 매출금액이 자동으로 반영 됨  

[영세율] 세금계산서 • 영세율 대상 거래 중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매출액을 입력  
• 매입매출전표에서 [12. 영세]로 입력한 매출액이 자동으로 반영 됨  

[영세율] 기 타  • 영세율 대상 거래 중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매출액 입력  
• 매입매출전표에서 [16. 수출]로 입력한 매출액이 자동으로 반영 됨  

 



 
 
 
 
예정신고누락분 
 
 
 

• 예정신고를 할때에 누락한 매출세액을 확정신고 때 입력하는 곳이다  
• TAP키로 이동하면서 예정신고 누락분에 대한 보조화면에 그 금액을 입력한 후 엔터키를 누르거나 확인키  

 
 
 
 
 
 
 
 

 

대손세액가감 • 대손세액공제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해당 금액 자동반영  
• 애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대손세액을 마이너스 금액으로 입력하고 대손금액 회수하면 플러스 금액으로 입력 

합계 *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의 합계가 자동으로 반영  

2) 매입세액 
 
 
 
 
 
 
 
  

구분 내용 

 
[세금계산서] 일반매입 

• 매입매출전표 [21.과세][22.영세][24.불공][25.수입] 으로 입력한 매입금액의 총합게가 반영됨 (고정자산 
매입분은 제외)  

• [24.불공]으로 입력한 매입액은 세금게산서를 받은 매입이므로 10.11번란에 반영된 후 16번 공제받지 못할 
매입세액으로 차감하도록 되어 있음  



[세금게산서] 고정자산매입 •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매입액 중 고장자산 매입분은 별도로 입력됨  
• 매입매출전표에서 [21.과세] [22.영세] [24.불공] [25.수입]으로 입력하고 하단의 분개를 할 때 고정자산 코
드로 입력된 게정의 매입액과 매입세액기 자동으로 반영 된다  

예정신고누락분 • 예정신고를 하면서 누락된 매입세액을 확정신고시에 신고하는 경우 입력  
 
 
 
 
 
 
 

 

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• 매입자발행세금게산서를 발행한 경우  

 
 
 
 
 
기타공제매입세액 

•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 받은 경우  
 
 
 
 
 
 
 
 
 

 
 
 
 
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  

• 세금계산서를 받은 매입세액 중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 
 
 
 
 
 
 

 
 



3) 경감.공제세액 
 
 
 
 
 
 
 
 
 
 
 
 
 
 
 
 
 
 
4) 예정신고미환급세액. 예정고지세액  
 
 
• 예정신고시 환급세액이 있었을 경우 – 환급은 확정신고 때에만 이루어지므로 예정신고 때 발생한 환급은 21번에 적어서 확

정신고 때 환급받는다  
• 개인사업자는 대부분 예정고지를 받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며 22번에 입력한다  
 

 
 
  
 

구분 내용 

기타공제. 경감세액 • 18번에서 TAP키를 이동하여 작업한다 
 
 
 
 
 
 

  
 
 

 

기타공제. 경감세액 • 전사신고세액공제 – 납세자 스스로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한 경우 1만원을 공제 함  
• 전자세금계산서발급세액공제 –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전송한 1건당 200원씩 공제 연간한도 100만원 

신용카드매출전표  
발행공제  

• 개인사업자로서 소매업, 음식,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(영수증 교부대상사업자)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
에 의한 매출을 한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공제를 받음  

• 세액공제액 = 신용카드 등의 발행 금액 (부가가치세 포함 금액)  x1.3% (음식업,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
세자의 경우 2.6%)  



5) 가산세 
 
 
 
 
 
 
 
 
 
 
 
 
• 실무시험의 부가가치세 문제에서는 예정신고누락분을 반영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작성한느 
문제가 자주 출제!! 이 경우 반드시 예정신고누락분에 대한 가산세를 입력해야 한다  

• 24번 가산세액란에 커서를 놓으면 TAP으로 작업을 하라는 메시지가 나타나므로 이동하면서 가
산세입력한다(가산세 종류와 계산방법은 부가가치세 이론편에서 자세히 설명되어있다)    

 


